
[별  1] <개  2016. 10. 10.>

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 ( 4조2항 )

품  종
포장공간 포장횟

단 품

식료품

가공식품

15% 이

(분말커 는 

20% 이 )

2차 이내

료 10% 이 2차 이내

주 10% 이 2차 이내

과

20% 이

(데커 이

이크는 35% 

이 )

2차 이내

건강 능식품(포장내용  80ml 

또는 80g 이 는 외)
15% 이 2차 이내

장품

인체 및 발 용 품 15% 이 2차 이내

그 밖  장품

(방향 를 포함 다)

10% 이

(향  외)
2차 이내

15% 이 2차 이내

잡

구·인 35% 이 2차 이내

구 30% 이 2차 이내

신변잡 (지갑 및 허리띠만 해

당 다)
30% 이 2차 이내

약외품 약 외 품 20% 이 2차 이내

이 ·내 10% 이 1차 이내

종합 품
1차식품, 가공식품, 료, 주 , 과 , 건강

능식품, 장품 , , 신변잡
25% 이 2차 이내

  고

1. “단 품”이란 1회 이상 포장  소 매단  품  말 고, “종합

품”이란 같  종  또는 다른 종  소 매단  품  2개 이상 함께 

포장  품  말 다. 다만, 주 품   용 계량 도구나 그 구 품, 소량

(30g 또는 30ml 이 )  매품(증 품) 및 명 , 규격 , 모카드  같  

참조용 품  종합 품  구 는 품  보지 않는다. 

    2. 품  특 상 1개씩 낱개  포장 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 는 단 품  

경우 낱개  품포장  포장공간  및 포장횟  용 상인 포장  보지 

않는다.

    3. 품  조· 입　또는 매 과 에 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 를 여 



품  종
포장공간 포장횟

단 품

종합 품

장품

(방향 를 포함 다)

35% 이

(향 는 외 다)
2차 이내

받침 시를 사용 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 에  외 다.

    3 2. 품  조· 입　또는 매 과 에  부스러짐·변질 등  방지  

여 연 이 높  라스틱 름, 종이 등 1차 연 포장에 공 를 주입  

식료품  포장공간    포장공간 에도 불구 고 35% 이 (캔 

포장 품에 공 를 주입  경우 20% 이 )  다.

    4. 종합 품  경우 종합 품  구 는 각각  단 품  품별 포장공간  

및 포장횟 에 합 여야 며, 단 품  포장공간  및 포장횟 는 종

합 품  포장공간  및 포장횟 에 산입(算入) 지 않는다.

    5. 종합 품  복합합 지재질·폴리 닐클 라이드재질 또는 합 재질

 조  받침 시 또는 포장용 충재를 사용  품  포장공간  20% 

이  다.

    6. 차·녹차 등  경우  같이 품이 포장과 함께 직  사용 는 경우에는 그 

포장  포장공간  및 포장횟  용 상인 포장  보지 않는다.

    7. 단 품인 장품  내용  보  및 훼손 방지를 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

인 름(투명 름 만 해당 다)  포장횟  용 상인 포장  보지 않는

다.

    8. 포장공간  방법  「산업 법」 12조에 른 국산업 (K

S)인 상업포장(소 자포장)  포장공간  방법(KS T 1303) 또는 경

부장 이 고시 는 간이 방법에 른다.

    9. 「농 산  품질 리법」 5조 2항에 라 규격품 시를  농 산 에 

해 는     포장공간  용 지 않는다.

    10.  에도 불구 고 장품  품에 여는 2018  12월 31일 지   

고  7 를 외  과 아래   용 다.

  

      가. 소 매단  품  2개 이상 함께 포장 여 구  경우   

에도 불구 고 포장횟 를 3차    있다.

      나. 소 매단  품  2개 이상 함께 포장 여 구 고, 보 ·고  또는 

상품가  보존   여 충재 또는 고 재  사용이 요  경우에는 

  포장공간 에도 불구 고, 포장공간  40% 이    있

다.

      다. 내용  보  및 훼손 방지를 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름, 종이 등

 포장과 품가 가 있고 재사용이 가능  우 , 에 백, 틴 이스는 포

장횟  용 상인 포장  보지 않는다.


